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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mmonly used household chemicals and medical eye drops look alike, resulting in a worldwide increase in incidences of
accidents caused by confusion between similar-looking agents. In this case report, we present two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
gency department following inadvertent instillation of tinea pedis treatment solution instead of eye drops. Both patients developed
corneal chemical burns following the accidental application. Notably, the visual acuity and symptoms eventually recovered for both
patients after hospitalization. However, complete recovery occurred only after several weeks. Both patients were relatively old and
had been prescribed eye drops after previous ophthalmic surgery. Since the eye is a sensory organ that receives visual informa-
tion, ocular injuries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functioning of the patient. Incidences of accidental misidentifica-
tion of eye drops are steadily increasing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regulatory policies are unavailable to avoid such hazards.
Therefore, physicians should be mindful of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misidentification of everyday household products and
must spend time educating patients when prescribing eye drops. Policy regulations are warranted for products with containers that
resemble eye drop bottles. Such items need to be clearly labeled with additional warnings to prevent misidentification and acciden-
tal ocular inst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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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액상 또는 연고 제제로 판매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약품의 용기 형태는 점안용 안약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물의 상당수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

품으로 구매가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지만, 용기의 크기가 상 적으

로 작으며 제품관련 정보가 작은 크기로 인쇄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시력이 좋지 않

은 고령자나 안과질환환자들이 평소 사용하던 안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반면 관련 규정

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안약 오인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그중 50 이상의 고령층이 110건(72.4%)으로 다수 으며, 오인

품목으로는 족부백선 치료약이 61건(40.1%)으로 가장 많았다1).

외국의 경우 족부백선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용액의 오인 점안

과 관련된 보고가 몇 차례 있었다. Galvis 등2)은 실험실에서 작은 스포이드병에 보관중이던

진균 치료용 살리실산 용액을 인공누액으로 오인 점안하여 안구화학손상을 입은 후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limbal insufficiency가 남은 예를 보고했다. 또한 Jinagal3) 등과 Shazly4)

는 진균 치료용 살리실산 용액을 인공누액으로 오인하여 안구화학손상을 입은 사례를 각각

보고하 다. 국내의 경우에도 족부백선 치료약으로 인한 오인 점안 사고가 다수 있어왔으나



이에 한 학계 보고나 예방 정책은 아직까지 없다. 이에 저자

들은 족부백선 치료약을 점안약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여 응급

실로 방문한 환자 2례를 최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60세 남성이 좌안의 시야 장애와 심한 안구통증으로 응급실

에 내원하 다. 환자는 내원 8일전 좌안 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로 본원 안과에서 유리체절제술 후 치료용 점안액(fluo-

rometholone)을 투약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환자는 내원 5시

간 전 집에 있던 족부백선 치료액(salicylic acid 6 g/100 mL)을

안과에서 받은 점안액으로 오인하여 좌안에 넣었다고 하 다

(Fig. 1). 내원시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50/90 mmHg, 맥박

62회/분, 체온 36。C, 호흡수 20회/분으로 약간의 고혈압 외에

기저질환은 없었다.

환자는 평소 시력이 양안 모두 best visual acuity기준 20/20

이라 하 으나, 내원 시 측정한 안과 검사상 건측 20/20, 환측

20/40으로 확인되었다.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생리 식염수 1.5

L를 이용하여 안구세척을 시행 후 안과에서 세극등 현미경 검

사를 시행하 으며, 환측에 미만성 결막 충혈 및 결막과 각막

의 광범위한 상피결손이 확인되었다. 환측 안구의 각막화학손

상으로 진단되어 4일간 안과로 입원하여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과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0.5%를 사용

한 치료 후 퇴원하 다. 사고 후 17일 뒤 첫번째 외래 추적관찰

이 시행되었으며 이때까지는 약간의 불편감이 남아있었으나

시력은 건측 20/20, 환측 20/20으로 호전되었다. 사고 발생 후

7주 뒤 한 차례 더 외래추적관찰이 시행되었으며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다.

증례 2

60세 여성이 우안의 시야 흐림과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

다. 환자는 3주전 외부 병원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었으

며, 이 후 점안약 형태의 치료약물(fluorometholone, lev-

ofloxacin)을 사용 중이었다(Fig. 2). 본원 내원 4시간 전, 환자

는 선반에 있던 족부백선 치료액(ciclopirox 80 mg/1 g)을 안

검하수 점안액으로 오인하여 우안에 사용했다고 하 다. 내원

시 측정한 안과 검사상 best visual acuity 건측 20/20, 환측

20/40이었다. 응급실에서 생리 식염수 1.5 L를 사용하여 안구

세척을 시행 후 안과에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 으며,

검사상 환측의 결막 충혈과, 결막 및 각막에 2×3 mm 크기의

상피결손과 각막 점상상피미란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환측안

구의 각막화학손상을 진단받고 4일간 안과로 입원하여 옥시테

트라사이클린, 레보플록사신 0.5% 및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

이트(loteprednol etabonate) 0.5%를 사용하여 치료 후 퇴원

하 다. 사고 11일 뒤 외래 추적관찰이 시행되었으며 시력은

건측 20/20, 환측 20/20으로 호전되었다. 이후 환자 개인사정

으로 더 이상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추적이 중단되었다.

고 찰

안구는 코나 귀처럼 외부의 정보를 취득하여 뇌에 전달하

는 감각기관의 하나이다. 감각기관은 뇌, 심장, 폐처럼 기능 이

상 시 사망에 이르는 생명 유지 기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직업적 능력의 유지, 나아가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능

을 담당하기에 이들 생명 유지 기관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인간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의 80%가량을 시각을 통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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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ottle of the eye drop (fluorometholone) used postoperatively. (B) Bottle of tinea pedis medication, which was accidentally
instilled into the eye by the patient. The similarity between the bottles is observed in thes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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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utmacher5)의 설문 연구에서도 손상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감각기관은 눈으로 조사된 바 있어 안

구의 손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구

는 삼각 측량을 통한 거리감각확보를 위해 양안의 사용이 필요

하며, 이로 인해 단안의 손상일지라도 일상생활 및 개인의 사

회적 기능 유지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안구는 이러

한 감각기관 중 제일 중요한 장기라 생각할 수 있다.

살리실산은 화학식 C7H6O3로 약산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수

소이온농도지수(pH) 2.4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 족부백선

치료에 사용되는 살리실산은 희석된 용액으로 pH 3.6 정도에

해당하나 여전히 농도가 높은 편이다. 시클로피록스는 화학식

C12H17NO2로 국소 피부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 항진균제이

며 pH 6 정도의 약산성을 띤다. 이렇게 약산성을 띄는 항진균

제는 피부 각질을 건조, 용해시켜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러한 기전을 이용하여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족부백선균도 함

께 탈락시키는 것이 치료 원리인데 산성을 띠기에 점막에 노출

될 경우 화학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안구는 표적인 인체의

점막 노출 부위인데, 산성 물질이 안구에 접촉 시 수소이온이

pH를 낮추면서 음이온이 각막 상피와 기질 표면 단백질과 결

합하여 침전과 변성을 유발한다6,7). 각막 화학 손상은 손상 정도

가 가장 경미한 경우에도 회복에 최소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빠른 세척 및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높은 농도의 산성 물

질에 노출될 경우 치유되지 않는 상피 결손과 완전 각막손상으

로 인한 시야 장애로 이어져 장기간의 향을 미칠 수 있기에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8-10).

본 증례들은 50세 이상 고령 환자로 기존에 시행된 안과적

수술로 인해 점안약을 투약중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안과

치료로 인해 이미 투약중인 점안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

른 물질을 안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고

령 및 안과 수술로 인한 시력 저하로 물체를 섬세하게 분간하

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던 것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기존에 안과적으로 사용중인 점안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오인점안보고에서 유사하게 확인된다2-4,11-14). 또한,

액상 니코틴이나 아세톤 같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오인 점안

사고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는 점안약

처방 시 액상 진균치료액을 포함하여 점안약과 혼동하기 쉬운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오인 점안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점안약과 유사한 용기 형태를 가진 제품의 경우 용기

외부에 안구 점안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그림을 그려 넣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실험실이나 각종 사업장에서는 취급

물질의 위험성에 해 사용자에게 빠르고 쉽게 경고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그림 문자를 활용중이며 유럽에서는 가정용 화학

제품에도 이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15,16). Boelhouwer 등17)

의 연구에 의하면 로 설명하는 것 보다 그림 문자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위험성

도 더 잘 인식했다고 한다. 그림 문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 직관적이며, 시력이 안 좋아 작은 씨를 읽기가 어렵거

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해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경고 그림을 포함한 용기 디자인에 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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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ottle of the eye drops (fluorometholone, levofloxacin) that the patient was prescribed postoperatively. (B) Bottle of tinea
pedis medication, which the patient accidentally instilled into the ey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bottles is visualized in these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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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의사 처방없이 살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안약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오인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안구 점안약 처방 시 오인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사용여부를 묻고 주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점안약 용기와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진 제품들은 용기 표면에 안구 점안을 금지하는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 등을 통하여 이러한 오인점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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